
■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[별표 1]

생태마을의 지정기준(제26조제1항관련)

유형 지정기준
1. 자연생태 우

수마을
가. 총괄
  자연환경 및 경관 등이 잘 보전되어 있는 마을이나 주민들의 

노력으로 자연환경 및 경관 등이 잘 조성된 마을
나. 지역환경 여건
  (1) 자연환경 및 생태적 가치 : 생태·경관보전지역 등 우수한 생

태지역을 포함한 지역 또는 숲·습지·철새도래지 등 생태적 
가치가 높은 지역

  (2) 경관·녹지공간 확보 : 마을공원 등 녹지공간을 확보한 지
역 또는 크고 수령이 오래된 나무, 동·식물 서식지 등 수
려한 경관을 갖춘 지역

  (3) 친환경 생활양식: 취락구조·건축물 등의 주변환경과의 조
화, 태양열 등 청정에너지의 사용, 돌담·흙벽·나무 등 친환
경 건축물의 사용, 무공해 농법의 사용, 오수처리시설 등의 
설치 여부

다. 주민활동 및 지역문화
  (1) 주민활동 : 환경보전 주민협의체의 구성·운영 또는 무공해 

농산물의 생산·판매활동 여부 
  (2) 보전활동관련 표창의 수상경력 여부
  (3) 지역문화 : 전통 문화재의 보유 또는 환경보전 관련 지역

축제의 개최 여부
2. 자연생태복

원 우수마을
가. 총괄
  자연형 하천조성, 녹화, 생태연못, 생태공원 등 오염된 지역이

나 생태계가 훼손된 지역을 지역주민의 노력으로 복원하여 그 
복원효과가 우수한 마을

나. 복원효과
  (1) 복원계획·목표의 달성도: 주변생태계와의 조화, 생물다양성의 

확보 등 복원계획의 적정성 및 목표달성도
  (2) 생태계 복원 결과의 효과 및 변화도
다. 활용 효과
  운영·관리 실태 : 탐방객 수, 복원관리 프로그램의 개발·활용, 

주민·환경단체의 자율참여 또는 복원 후의 관리노력


